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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기조에서 부패방지와 고충민

원, 행정심판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통합과 운영과정에서 체계

성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반부패 개혁’의 국정과제 수행 일환으

로 진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및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정심판법｣ 개
정은 미래지향적 제도설계를 위한 조직개편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개정이 부패방

지권익위원회법 개정에 수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제도

보완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설득력 있는 조직개편의 논리를 갖출 수 있다. 따

라서 이 글은 행정심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를 해명하고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관한 문제이다. 조직개편은 제도

의 목적과 절차, 조직, 운영, 상호보완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적합한 형태의 조

직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과 행정의 자율적 통제 측면을 조화

롭게 운영하여야 한다. 자기통제기능은 단편적인 기능 차원을 넘어 행정심판제도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행정심판기관의 법제처 이관 문

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고충민원처리기능은 행정심판제도와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찬

가지로 분리하여 행정심판과 일련의 절차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이것으로써 행정심판법 개정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재심제도의 도입은 행정심판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직개편은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그 기회에 최대한의 효과

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도 행정심판제도가 한

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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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한국은 54점을 받아 

176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이것은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로 평가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

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중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

생산(GDP)이 8.4% 증가한다고 한다.1)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가 수많은 국정과제 가운데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으

로 선정하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반부패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50개의 중장기 과제를 

담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반부패·청렴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

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의 개정 

작업은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기조에서 부패방지와 고충민

원, 행정심판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그 통합과 운영에는 

졸속 입법과 물리적 결합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

정 및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정심판법 개정은 부패방지기능의 강화뿐만 아니

라,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능의 관계와 경계를 명확히 재설

정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조직법적 개편에 그치는 것으

로 보인다는 점은, 더욱이 행정심판법 개정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에 수반하

여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점은 몇 가지 해명을 요한다. 

행정심판제도는 소원법 시대 이후 거듭 진화하며 명실상부 대표적인 권리구제수

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역사성과 특수성은 우리 행정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 고유의 과제를 반영한 개정이 아닌, 타법에 부

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

1) 박대한, KIEP"韓 부패수준 OECD 평균수준만 돼도 실질 GDP8.4%↑", 연합뉴스, 2017.11.23.<http://www.yonhapnews.co.kr/bull
etin/2017/11/23/0200000000AKR20171123058300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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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그 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Ⅱ), 행정심판기능

을 법제처 이관하는 방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보다 

명확하고 정밀한 조직개편의 논리를 구성해야 하고(Ⅲ), 행정심판기능 분리의 조직

개편 방향성이 확인된 이후에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보완방안이 제시될 필

요가 있다(Ⅳ). 이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심판기능을 법제

처로 이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논증하고, 개정안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보완방

안을 제시해 보았다.

Ⅱ.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전개과정

1.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에 따른 변화 양상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배경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기조에서 큰 폭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인수위는 기존 정부 편제의 문제점

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방대하다는 점, 특히 상층부가 비대하여 옥상옥(屋上屋)으

로 관여한다는 점, 유사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등을 지

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민간부문과 지방자치, 행정각부의 역할

이 위축되고 책임행정 또한 실종되었으며, 칸막이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분석하였

다.2) 그리하여 2008년 2월 29일 공포된 정부조직법에서는 이전 참여정부의 ‘18부4

처18청4실10위원회’에서 11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감축한 ‘15부2처18청3실5위원회’로 

확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의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인수위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

고 보았고3),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의 제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

2)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인수위 발표자료(2008. 1. 16.), 3-5면.
3) 인수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창구는 많지만 제대로 아는 국민이 별로 없거나, 여기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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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

하였다.4) 그 취지는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

하여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쟁송·행정권고·
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및 공직자의 부패예방·신고·조사기능 등 국민권익 관련 창구

를 통합·처리”하는데 있었다.5) 이것은 또한 정부의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 기조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기도 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에 따른 행정심판제도의 변화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에 따른 행정심판법 개정 이전의 행정심판제도는 다음과 같

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으로 된다. 한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

판법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심

판기관을 심리·의결기관과 재결기관으로 이원화하였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심리·의
결하기 위해 각 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특히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
결하도록 하였다.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두

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제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1인으로 변경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따라 개정된 행정심

판법은 종전 심의·의결기관과 재결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를 ‘재결청 폐지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로써 일원화하였다.6) 개정이유는 행정심판과 관

기웃거리는 상태”라고 파악하였다. 위 인수위 발표자료, 32면.
4)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근거법이었던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으로 폐지제정되었고, 부패방지 업무는 국민권익위

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속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법이었
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고충처리위원회법’이라 한다)이 폐지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처
리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편,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제처가 그 운영을 담당해오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독립적으로 규율
하도록 하였다. 

5)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08.2.), 5면. 다만, 검토보고서는 세 기관의 설립목적이 상
이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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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기관이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으로 분산되어 그 구조가 복잡하고, 

처분청의 답변서가 필요적으로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하는 구조로 말미암아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취지에 부

합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

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

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2010년 제5차 

행정심판법 개정에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다.7)

2.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에 대한 평가 및 조직개편의 개정안

가.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에 대한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설립 취지를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기능을 정비”하
고,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창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란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행정심판의 세 기능이 일련의 

절차로서 연계되어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아래

서 세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8) 입법체계상 부패방지권익

위원회법이 행정심판법을 전혀 포섭하지 못하고,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조직

되어 운영되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법은 통일된 체

계로서의 ‘법의 완결성’이 갖추어지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평가한다.9) 졸속 입법의 정황은 당시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누더기 개편”으
6) 다만, 이와 같은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동일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나, 국민권익위

원회 설립과 재결청 폐지는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7) ‘중앙’이라는 명칭은 행정심판제도를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소속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중앙항정심판위원회가 다시 국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더라도 명칭변경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명칭 변경 당시 심급제도 도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심급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명칭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심급제도에 관해서는 후술(Ⅳ.3.)
한다.

8)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각각 접수하고 별개 위원회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통합되어 있을지언정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김대인,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과 발전방안”, ｢행정법학｣ 제8호, 2015, 54
면; 최철호,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기학술대회, 2018, 54면에서 재인용. 오히려 권익구제
의 접근 방식이 다른 기능을 한데 모아둠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원활하게 작동하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김용
섭,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저스티스｣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 198면. 

9) 박인환,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 법제도 검토와 과제, 한국투명성기구 정책토론회, 2008, 11면. “상이한 입법목적과 체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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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고,10)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행정심판법 개정 경위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1)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세 

기관의 통합은 성급한 개편·기계적인 통합이라는 평가가 다수 확인된다.12)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8년 1월 31일자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9호, 이하 ‘행
정심판법 개정안’이라 한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0호, 이하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안’이
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앞서 확인한 기관 통합에 대한 평가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기능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그와 같은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13)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으로 변경하고(행정심판법 개정안 제6조 제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국

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하며, 위원장 사고·부재시 대생 상임

위원 순서를 장기재직자(같은 경우 연장자)에서 위원장 지정 상임위원으로 변경한

다(제8조 제2항). 한편, 현행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조직

법적 체계에서는 통보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토록 하였다. 부패방지권익위원회

는 부패방지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을 짜깁기 차원에서 단순히 합쳐 둔 것에 불과하며, 그러면서 행정심판법은 조직체계상 도저
히 손을 대지도 못하여 명목상 간소화에 그쳤다”라는 혹평이다. 

10) 정무위원회 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71회 제2호, 2면. 이승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속기록으로 남겼다. 
“...정부조직이 너무 누더기로 개편이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기관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사실 법
에는 부패방지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정부조직이 작은 정부가 안 되고 그대로 큰 정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
한 유감을 표합니다.” 

11) 즉, 행정심판법 제정 및 이전까지의 개정은 모두 정부입법으로 발의되었는데,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정부입
법으로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30년
사, 2015, 72-73면.

12) 특히 오준근 교수님은 세 기능이 분리되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는지, 통합하는 경우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가 구축될 수 있는지 등 그 취지부터 법논리적·운영상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오준근, “국민권익위원회 개편 방안에 관한 입법정
책적 고찰”,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7, 5-6면.

13) 개정안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행정심판 총괄 기능을 법제처에 이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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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시키는 개정 이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국가

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이 법의 장(章) 순서를 위원회·부패방지·고충민원 순서로 

재정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개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기능을 강

화한다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의 실효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일정 

조직 내부를 재편하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정권 교체시기마다 보편적으로 이루

어지는 정부조직개편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막대

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목적으로 삼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더욱이 법률개정 또한 많은 절차와 비용이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세밀

한 조직개편의 논리와 실효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조직개편의 타당성

1. 정부조직개편의 논리

“정부조직개편 정부의 조직구조에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14) 정부조직

구조에 변화를 가하는 주체는 행정권을 통할하는 대통령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은 어김없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해왔고,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야기하며, 졸속행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15)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철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정부조직개편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것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서 실행된다면 기계적인 조직변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에 대한 평가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작은 정부’의 기조

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기계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그쳤다. 한편,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은 ‘반부패 개혁’의 

14) 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1호, 한국조직학회, 2011, 2면.
15) 이재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49권, 한국법학회, 2013,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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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16) 행정심판기능의 분리가 단순히 물리적 조직변동

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조직개편의 논

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개편의 동인이 되는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7) 조직

개편의 목적은 분류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행정과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 ƒ행정수반의 통제력 강화,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

전략적 편의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18) 이 분류방식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개편은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19)와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전략적 편

의’20)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행정과 정부조직의 효

율성 제고’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이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

으로 평가된다고 한다.21) 실제로도 한국의 조직개편은 대외적으로 ‘행정과 정부조

직의 효율성 제고’를 표방하였으나 이 목적이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22)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건대 행정조직의 개편은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인상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절차, 조직, 운영, 상호보완성 등 제반사정이 종합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능중심의 개편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아울러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23) 한편,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수행의 적합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즉, 조직에는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16) 국정과제로서 ‘반부패 개혁’은 후술(Ⅳ.1.)한다.
17) 조재현, “정부조직의 개편의 목적과 방향”, ｢한국부패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 2013, 175면.
18) 정부조직개편의 구체적 목적에 관해서는 박천오, 위의 논문, 6-10면 참조.
19)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 목적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처리되고 있는 유사한 공공문제들을 기관 통합을 통해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기능 분리 형태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과는 반대방향이지만, 뒤에서 설명하다시피(Ⅲ.2.) 기
능을 분리함으로써 각 제도가 추진하려는 목적달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20)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목적은 “정권 교체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기인된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국민
과 정치권에 표명·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편의’ 목적은 “다양한 정치적·항징적 효과를 얻기 위한 개편으로, 이
를테면 사회 특정 세력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직을 신설하거나 정부가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가시적 표현으로서 조직을 신
설하는 것”이 해당된다.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을 선정한 배경환경과 이유·목적 등이 이와 같은 조직개편 
목적에 해당한다. 상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후술(Ⅳ.1.)한다.

21) 박천오, 위의 논문, 7면.
22) 박천오, 위의 논문, 17면.
23) 조재현, 위의 논문,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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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있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행하는 과제도 있으므로, 조직개편으

로 인하여 통합되는 조직 혹은 분리되는 어느 조직이 그와 같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면, 조직의 경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별 쟁점 및 과제

가. 부패방지제도

⑴ 부패방지제도의 동향

부패방지 제도화의 여론에 부응하여 2001년 7월 24일 ‘부패 발생 예방’과 부패행

위의 효율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에 제정·공포되었

고,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기능을 수행

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5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패방지법은 대부분 부패방지위원회 구성 조항(2장 15개 조항)과 부패행

위 신고자 보호 조항(3장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불완전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

았다.24) 이후 2005년 개정을 통해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제

도화하였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반영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부패행위의 개념을 확대하여 ’부패행

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를 포

함시켰으며, 위원회가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

원회법으로 폐지제정되면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⑵ 부패방지제도의 쟁점

24) 김형성,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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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이후에도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꾸준

히 보강되어 왔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제도의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는데, �부패방지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한 점, ‚부패방지제도가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ƒ부패방지전담기구의 실질적 권한이 부적한 점, ④부패문제 처리와 관

련된 기관들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갖추어 있지 않은 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

관 내 감시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부패사건 처리 권한이 지나치게 검찰에 집중된 

점이 바로 그것이다.26)27)

⑶ 부패방지제도의 향후 과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부패방지제도의 규범적 수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으나,28) 부패인식지수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다.29) 특히 2009년 이후 부패지수의 하락과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데,30) 이 시기

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시기와 맞물려 그 

인과관계를 추측케 한다.31)

따라서 무엇보다도 부패방지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회복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선제적이고 공통적으로 제

25) 대표적으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죄 대상을 일반업무로 확대(제7조의2),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제27의2),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제82조) 등
의 제도보완이 있었다.

26) 유문무, “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 - 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아시아학회, 
2009, 200-202면 참조.

27) 그밖에 내부고발제도의 보호범위 문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가 없는 점, 부
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제도가 미흡한 점,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해 조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형성, 
위의 논문, 131-135면 참조.

28)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267-269면. 이 글에서는 부
패방지제도의 문제점이 부패 개념 자체의 복합적 성격과 재량권 통제의 정도, 형사법적 대응과 행정법적 대응의 모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요컨대, “부패의 금지와 처벌이라는 단편적인 대응에서 부
패의 유형과 원인에 적합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9) 정희완, 한국 부패인식지수 100점 만점에 54점, 경향신문, 2018. 2. 2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artid=201802220300005&code=910100> 

30) 홍정수, 2015 한국 부패인식지수 ‘56점’ 7년째 제자리걸｣. 동아일보, 2016. 1. 27.<http://news.donga.com/3/all/20160127/
76167535/1>

31)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민청렴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그 위상이 격하된 점과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UN반부패협
약 제6조에 위배된다는 점, 위원회 15인 가운데 1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성방식 등을 그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김형성, 위
의 논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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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32) 나아가 통합적인 부패방지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는 합

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33)과 제정 목적이 상호 밀접한 공직자윤리법과의 

통합 방안34)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생각건대, 부패방지제도는 분산된 기능을 집중시키고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는 통

합시키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담기구의 설치를 나아갈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치는 곧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행정기관(독립규제위원회)의 설립을 의미하는 

바, 독립행정기관의 인정여부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으나,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체제에서 부패방지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

나로서 수행하는 것은 부패방지제도의 지향점에 역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고충민원처리제도

⑴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동향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연원은 1970년 12월 9일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35) 이후 중앙행정 각부의 민원실,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청와

대비서실 등에서 민원처리를 취급해오다가, 1994년 정부합동민원실을 개편하여 국

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우리의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옴부즈만제도’로 본

다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해가는 과정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한 관건이 될 것이다.36) 그런 점에서 2005년 7월 29일 제정·공포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

32) 실효적인 권한으로서 조사권·수사권·정보 접근권·의회에 대한 보고권·압수수색권·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형성, 위의 논문, 135면; 유문무, 위의 논문, 203면; 오준근, 앞의 논문, 11면; 이기수, “부패방지법의 제정 이
후 변화와 향후 과제”,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5면.

33) 오준근, 위의 논문, 12면.
34) 김형성, 위의 논문, 136면.
35) 연혁에 관해서는 이은기, “소송외적 행정구제방법으로서의 민원처리제도”, ｢행정법연구｣ 제1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355면 참조.
36)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스웨덴에서 연원한 ‘행정형 옴부즈만제도’로 보는 시각에 대하여, 옴부즈만제도는 행정법원이 존재하지 않

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보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행정소송제도가 안정적으로 정비된 우리나라에서는 
옴부즈만제도 형태로 운영될 가치는 적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은 주요 쟁점
은 아닐 것이다. 길준규,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法과 政策硏究｣ 第10輯 第2號, 韓國法政策學會, 
2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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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을 장관급 상임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시켰

다. 이후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

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인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 고충민원 업무를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충처리국에서 고충민원 관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⑵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쟁점 및 향후 과제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행정형 옴부즈만제도’로 보는 시각에서는 기존의 대통령 소

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기능으로 격하되었

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의 발전 양상을 고려하건대, 고충민원이 엄격한 독립성

을 요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고충민원이 인정될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만 인정되는 ‘조정’과 행정

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그친다는 점에

서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연장선상에서 제도의 취지가 유사한 행정심판

제도와 관계 설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37) 즉,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적어도 행정심판의 

재결과 유사한 효력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

심판제도의 중복성 문제로 이어진다. 

생각건대, 현행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직접적이고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부여한다면 

역설적으로 행정심판제도의 통합 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권

익위원회의 조직 개편에서는 행정심판제도와 고충민원처리제도의 관계가 고려되어

야 한다.

다. 행정심판제도의 동향 및 발전방향

37) 길준규, 위의 논문, 722면; 이은기, 위의 논문, 372면; 유진식, “행정불복제도를 통해 본 한국법의 단면(斷面), ｢법제논단｣, 
2015/6; 선정원,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 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法과 政策硏究｣ 第11輯 第4號, 韓
國法政策學會, 2011, 130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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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행정심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원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행정심

판법 제정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헌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었다는 점과 

사법절차의 준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행정심판제도에서는 심판기관의 독

립성 및 객관성 확보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재결청은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하도록 하였고, 시·도지

사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의 재결청은 직근상급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 1995년 다시 한 번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서는 재결청은 그대로 두는 한편, 각 중앙행

정기관소속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심리·의결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차례의 구조적 변혁은 서두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제도는 준사법화 경향에 따라 심판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재결청을 폐지하는 개정으로 말미암아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제3의 기관성은 한층 더 부각되었고, 행정심판제도는 명실상부 대표

적인 비소송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극단적인 권익구제수단

으로 무게의 추가 기우는 만큼 자율적 행정통제의 측면은 몰각되는 현상도 이미 심

각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권익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율적 행정통제의 측면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자기통제기능의 강화 방안으로 “法制
處의 位相强化”를 제시한 견해는 행정심판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논의와 관련하

여 의미심장하며, 아울러 대상적격 및 청구인적격의 확대와 (狹義의)심판청구의 이

익 확대 및 심판청구취하의 제한, 판단기준시의 조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 확대, 심판강도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8) 또 다른 자기통제

기능의 강화 방안으로 “개별행정불복절차의 확대”를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39) 

한편, 행정심판제도에서 중점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심판기관의 일원화 

와 재심제도는 뒤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Ⅳ.3.).

38) 박정훈, “行政審判法의 構造와 機能”, ｢행정법연구｣ 제12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4, 9면 이하.
39) 김광수·박정훈,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절차 제도의 조화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한국행정법학회, 2012/8,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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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가. 문제제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방지제도는 분산된 기능을 집중시키고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는 통합시키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담기구의 설치를 나아갈 방향으

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제도 또한 행정법 법리를 토대로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

하고 있다. 양자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목적·기능·절차·조직·운영에서 상호 연계된 

지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양자와 고충민원처리제도까지 동일한 조직 안

에서 ‘통합’과 ‘전문화’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은 지나

치게 비대해질 것이다. 오히려 조직을 분리하여 해당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다만, 행정심판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을 전제

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40) 첫째, 

고충민원처리기능은 행정심판기능과 업무연관성이 적지 않음에도 행정심판기능만

을 분리하는 문제점이다. 둘째, 행정심판은 위법을 넘어 부당까지 심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준사법절차임에도 법제처가 이를 담당한다면 기존의 심사·해석결과에 종

속되어 행정심판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다. 셋째, 법제

처의 주된 업무가 법령해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점이다. 첫 번째 고충민원처리기능의 향방에 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므로, 이 점은 뒤에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도록 한다

(Ⅳ.2.).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표현은 다르지만 문제의식 배경은 동

일하다고 판단된다. 즉, 행정심판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나.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기능

40) 정무위원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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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준사법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헌법 제107조 제3

항을 행정심판제도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1980년 헌법개정을 통해 행

정심판의 근거규정이 도입된 배경에는 행정심판의 위헌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니와,41) 헌법 제107조 제3항 이외에

도 행정심판은 “절차”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에 근거를 두며, 

아울러 “재판”의 전심절차라는 측면에서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근거를 둔

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27조, 제107조 제3항을 행정심판의 3

정립 근거규정으로 평가한다면, 행정심판은 행정절차임과 동시에 준사법절차의 절

충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42)

입법론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

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행정심판의 목적규정이 없는 독일과 달리 우리 행정심판법의 목적규정은 

그 존재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43) 여기서 잠시 목적규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규정은 “그 법률이 추구하는 당위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서 실제적으로는 문언의 의미대로 해당 실정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 조문”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44) 그리고 목적규정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는 정

당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제시하고(입법의 정당화 기능), 두 번째

는 실정법을 제정·시행하고 그것을 해석·적용하는데 지도원리가 되며(해석기능), 실

정법의 정리정돈을 유인하고 법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이해성 및 체계성 향

상기능).45) 따라서 법률(제도)의 목적은 가변적인 상태와는 다른 당위로서 수단에 

불과한 기능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국민의 권익 구제 실현을 극대화시킨 

나머지 행정의 적정성 확보 목적이 몰각된다면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적인 영역이 침

41) 최선웅,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4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46면. 

42) 최선웅, 위의 논문, 53면.
43) 최선웅,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법연구｣ 제3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127면.
44) 박영도, “목적규정의 입법학적 고찰”, ｢법제논단｣, 2014/12, 69면.
45) 박영도, 위의 논문, 8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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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었다고 볼 것이다.46) 

헌법과 법률 양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행정심판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비록 헌법 제107조 

제3항으로 말미암아 관련 법령의 구조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준사법적 기능으

로 그 무게중심이 대폭 옮겨져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소원법 시대

의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준사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취지를 넘어 행정의 적정성 확

보(자율적 행정통제) 목적을 몰각해서는 안 된다.47) 극단적으로 준사법적 기능만을 

강조한다면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행정심판의 독자적 존재이유에 의문을 갖는 지

경에 이를 우려가 있다. 우리의 행정심판은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사이에 놓인 독립

적이고 특별한 존재로서, 행정절차와 구별되고 행정소송과도 다른 “제3의 행정과

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48) 그 전제가 균형적인 제도 운용이라

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행정심판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하고자 한다.

다. 행정심판기능의 법제처 이관에 관한 검토

행정심판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행정심

판제도를 준사법적기능으로만 바라보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법령의 심사 및 해

석 등 제정과정에 관여하는 법제처가 그 법령과 관련된 행정심판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모순 또는 충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통제기능에 대한 고

려를 배제하는 듯하다. 자기통제적 측면에서는 개정안이 어느 정도 제도의 목적과 

운영에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행정심판

제도의 본질을 사법작용으로 단정한다면, 지금의 개정 방향이 법리상 충돌을 일으

킨다는 평가가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행정통제’는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한

계를 극복하게 하고, 제도의 발전적 가능성을 담보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소원법 

46) 안동규,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화 방안”, ｢법제｣, 2017/12, 94면.
47) 행정심판의 행정절차 측면을 강조한 견해로는 박정훈, 앞의 논문, 247면; 김중권,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

點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제36집, 한국공법학회, 2008, 495면; 김용섭,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圓光法學
｣ 제26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25면.

48)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연구｣ 제4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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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이후 30여 년 동안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동력을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이끌어

왔다면, 향후에는 제도의 발전 동력을 ‘자기통제’의 측면에서 재발견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행정이 언제나 국민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의·공익성·형평성·민주성·책임성·합법성 등의 가치를 추구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49)  

따라서 ‘자율적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스스로의 법해석·적용을 돌아보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법제처 본연의 

업무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에서는 일관적인 법해석·적용이 중

요하다.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서는 언제나 큰 폭의 인용률의 편차가 지

적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제

처가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이미 심판사건수의 증가율이 컸던 점으로 미루

어 행정심판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그

밖에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행정심판제도의 미래지향적 운용에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련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준사법적 기능의 약화가 우려될 수 있는데, 이것

은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구성과 심판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

를테면, 현행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

고,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바,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상임 

및 비상임 위원 일정 비율을 국회에서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기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9) 아직까지 합의된 행정가치의 개념적 정의는 없으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대별한 연구를 기준으로, 전자에는 정의·공익
성·형평성·자유와 같은 이념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민주성·책임성·합법성·합리성·능률성·효율성·투명성 등이 포함된다. 
황창호·김영주·문명재,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9권 제4호, 한국행정학
회, 2015,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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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행정심판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고, 이것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방안 또한 행정

심판의 특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다. 행정심판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던 개편이 어떤 법리상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듯이, 행

정심판기능을 다시 법제처로 복귀시키는 것 또한 헌법 원리와 조직법체계에 어긋나

는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방안을 모두 긍정하더라도 행정심판

법 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쟁점들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Ⅳ. 조직개편의 보완방안

1. 보완의 필요성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이어 ‘반부패 개혁’
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다. 부패행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적폐청

산도 이 범주에 포섭될 수 있고, 결국 반부패 개혁을 최선순위 핵심과제로 볼 수 있

다. 국정과제의 비중에 걸맞게 반부패정책협의회50)에서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범정부차원의 ‘민관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 개선, 민간부문의 청렴도 개선, 부패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 보호 원칙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50개의 중장기 과제가 담겨 있

다.51) 반부패·청렴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은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권익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

원회’로 변경하면서 반부패·청렴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안’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이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추진을 반영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이와 결부되어 동시에 추진되는 행정심판법 개정은 부수적인 차원의 개정에 

50)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대통령훈령 제369호)에 따라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이다. 의장인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
서관과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한다.

51) 관계기관 합동,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2017,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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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즉, 행정심판제도 고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부패방지제도의 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정에 그친

다는 점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는 1984년 소원법을 폐지한 이래 30년 이상을 거

듭 진화해오면서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 사이에서 연계되는 정식적인 행정불복

절차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행정심판제도의 과제가 산적해있음에도 불구

하고 단순히 타법에 수반되는 개정에 그친다는 점은 조직개편의 명분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행정심판기능을 분리하여 법제처로 이관하는 방

향이 부패방지제도와 행정심판제도 양자의 미래지향적 행보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조직개편의 기회에 실효적인 제도보완이 함께 추진되

지 않은 점은 숙고의 여지를 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

의 쟁점 세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해 보았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과 연동되

는 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행정심판제도와 고충민원처리제도 

가. 문제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을 출범시

켜 외부의 시각을 토대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52) 혁신방안의 세부내용 가운데 

고충민원 기능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 중심으로 연계하여 재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이

후 “10년 간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이 연계될 경우 상호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

로 진단”되었던 점과 “고충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부패를 들 수 있으며, 부패의 개념

이 종전의 권한남용·금품수수 등에서 소극·부실행정, 무사안일, 불투명하고 불공정

한 잘못된 행정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그동안 목적과 기능의 유사성, 상호 보완적 관계로 말미암아 

5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반부패 개혁을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마련”, 정책브리핑, 2017.12.29.<http://www.korea.kr/brie
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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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53)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기능, 관계성이 아닌 경향성을 토대로 부패방지제도와 고충민원처리

제도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한 점은 행정심판법 개정이 반사적이고 부

수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개편이 부패방지제도의 강화를 위한 한 걸음인 만큼, 행

정심판기능의 분리 또한 적어도 행정심판제도의 강화로 이어질 높은 개연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고충민원 기능의 향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양 제도의 유사성과 상호보완성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에 따라 폐지된 고충처리위원회법에서는 그 목적을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였고, 부패방

지권익위원회법은 고충민원의 정의를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

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설명하고 있다(제2

조 제5호). 한편 행정심판법은 그 목적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

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

정한 운영을 꾀함”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로써 양 제도의 목적과 기능의 유

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양자는 “사전권리구제기관”이자 “행정기관에 의한 권익

구제”절차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

작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행정기관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부당성심사를 한

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54)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보다 연원이 깊은 만큼 고유의 특색과 장점이 많은 제도이

다.55) 행정청으로서는 자신의 법적용을 스스로 검토하여 시정할 기회를, 국민으로

서는 간이·신속한 권리구제 기회를 가지며, 아울러 행정심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

거나 법적 쟁점이 정리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53) 길준규, 앞의 논문, 718면 이하; 선정원, 앞의 논문, 1298면 이하; 유진식, 앞의 논문, 18면 이하; 오준근, 앞의 논문, 14면 이하; 
김광수·박정훈, 앞의 보고서, 79면 이하; 김용섭, 앞의 논문, 435면. 

54) 길준규, 위의 논문, 719-720면.
55) 김광수, 앞의 논문,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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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심판제도는 준사법적 성격에서 내재된 한계, 즉 한정된 심판대상과 공정

성 유지, 정형화된 심리절차로 말미암은 제한이 있다. 반면,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바, 

�유연한 수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점, ‚적극적으로 현장조사와 직권탐

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점, ƒ집단분쟁의 처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56) 

다. 양 제도의 통합 필요성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위법·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신청인의 주장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제46조), 그밖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정책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

명도 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그런데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

되지 않음에도, 행정청의 수용률은 평균 95% 이상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

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연평균 20,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고 

한다.57) 한편 행정심판사건의 경우,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

후 2009년 및 2010년 접수건수가 각 29,572건·31,019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

근 6년 사이에는 대략 24,000~27,000여 건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58)

생각건대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행정심판사건 증가 추세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일 수도 있고, 행정심판제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자연

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2012년을 기점으로 행정심판 접수건수는 현

저하게 줄어들어 통합 이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59) 고충민

원 기능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한편에서는 “행정

심판의 고충민원처리화의 경향”으로 표현하고 있다.60) 종합적으로 행정심판제도는 

56) 선정원, 위의 논문, 1304-1305면.
57) 김광수·박정훈, 위의 보고서, 79면.
58) 연도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처리현황.<https://www.simpan.go.kr/nsph/sph230p.do?menuId=05030402, 2018.8.7. 접속>
59) 2016년과 2017년에는 다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7년 8,131건에서 2004년 20,082건으로 비약적인 증가세에 비하

면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행정심판30년사, 2015, 3면.
60) 김용섭, 위의 논문, 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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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이라는 상승효과를 크게 받지 못한 반면,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이다. 만약 고충민

원처리제도를 부패방지제도와 결합시키는 한편 법적 구속력 등을 부여한다면, 오히

려 이 제도만이 가지는 강점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61) 행정절차와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정식의 행정불복절차에 우회하는 경로를 허용함으로써 정

식절차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저해하게 된다.62)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기능은 행정심판 기능과 함께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으로써 

조직개편의 설득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고

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으로 2원화되어 있어 조직법상 통합의 과제가 놓여 있으며, 

양자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절차 문제를 해소해야 할 제도적 통합의 과제도 안고 

있다.63) 운영상 통합에 있어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을 소환하여 상호 협의하에 문제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고(제1단계), 다음으로 고충

민원 차원의 조정과 대안을 제시하며(제2단계), 고충민원 차원의 처리과정이 무산

될 경우 그 과정과 결과를 집약하여 정식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통합적 절차를 마

련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인력과 예산 운영과 효과적인 분쟁해결 측면에서 숙고할 

가치가 크다.6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사건 전체 처리건수 대비 각하재결 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소수의 청구인이 무분별한 

반복·민원성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65) 이와 같은 무

분별한 반복·민원성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업무에 부담을 주며 인용률과 그 편

61) 길준규, 위의 논문, 727면. 고충처리결정에 기속력이나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행정법상 사전권리구제절차와 중복 문제를 일
으키므로, 비구속적인 사전권리구제절차로 두는 것이 행정심판 이전에 또 하나의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존재의의
를 유지할 수 있다.

62) 유진식, 앞의 논문, 13-14면.
6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적 성격이 상이한 행정심판기능을 분리하여 부패전담기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고충처리기능 또

한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고충처리기능을 행정심판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조직과 운영의 통합 및 제도정비 차원에서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도적으로 고충처리기능을 종전과 
같이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개정 사항을 추가한다면, 일련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며 아울러 향후 체계적으로 고충처
리기능을 행정심판제도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4) 선정원, 앞의 논문, 1311면.
65)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국민권익백서, 2017,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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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같은 각종 통계를 왜곡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운영이 통합되어 일련의 절차로 구조를 이루게 된다면, 기존의 무분별한 반복·민원

성 행정심판 청구는 고충민원 차원의 처리과정에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고, 행

정심판 업무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행정심판제도가 

법원의 부담경감기능을 수행하듯이, 고충민원처리제도가 행정심판기관의 부담경감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메카니즘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각종 통계에서 왜곡된 수치를 걷어내어 향후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정밀하

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와 재심제도

가. 문제제기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행정

심판법 개정과도 밀접하게 논의된 쟁점이다.66) ‘일원화’는 분산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과 절차의 통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두 갈래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한 갈

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한 

갈래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에 관한 문제이다. 나아가 행정심판제

도의 일원화는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심

급화, 즉 재심제도의 도입 필요성 문제와 모든 행정심판의 기관 및 절차를 통합하는 

독립된 행정심판원 설치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67) 따라서 이 쟁점은 조직법적 측

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며, 이것으로써 단순히 행정심판기능을 분리하는 데서 그

치지 않고 행정심판제도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이하의 검토는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문제로 한정하고자 하

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별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 절차와는 다른, 개

66) 신봉기,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의 기능 통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김용섭, 앞
의 논문, 441면 이하;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 ｢공법연구｣ 제38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0; 김광수, 
앞의 논문, 123면 이하; 오준근, 앞의 논문, 17면 이하; 김대인,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고찰 -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339면 이하 등 다
수의 논문.

67)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 3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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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입법에 따라 심리·판단하도록 입법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즉, 특별행정심

판은 조세·토지수용·징계·노동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행정심

판법이 아닌 국세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

가공무원법 등이 적용되고, 심리·재결 기관이 일반행정심판위원회와 구별되는 별도

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68) 특히 조세심판원과 특허심판원의 경우에는 개별 심판

사건수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그것에 못지않다.69) 행정심판제도가 통일적이고 체

계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는 개선의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70) 사건 수

가 많고 일반 행정사건과 구별되는 절차와 이론이 적용되는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그 

절차와 이론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가 있

고,71) 특히 이번 행정심판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검토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 반면,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문제는 ‘공간’의 특수성과 헌법 제117

조에서 규정하는 ‘자치권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

다고 볼 수 있다. 

나.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통합의 문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행정기관

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소관 행정심판 사무에는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

청72),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또는 시·도의 의회(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 포함), 

68) 김광수, 위의 논문, 124면.
69) <표> 조세심판원과 특허심판원의 연도별 현황 (2015-2017년)                                                         (단위 : 건)

2015년 2016년 2017년

조세심판
당년접수 8,273 6,003 6,753
전년이월 2,127 2,223 1,598

소계 10,400 8,226 8,351

특허심판
처리 9,544 8,993 9,854

심판대기물량 8,550 10,852 11,286

70) 행정심판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이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
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나 특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71) 김광수, 위의 논문, 126면.
72) 제외되는 행정청에는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제1항 제1호), 국회사무

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제2호), 국가인권위원회, 그밖에 지위·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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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제3

항 3호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제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포함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제8조 제1항),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

운데 1명이 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 제2항).  

한편,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시·도 소속 행

정청,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그 의회(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 포함), ƒ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

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한다

(제6조 제3항).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되고(제7조 제1항),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된다

(제7조 제2항).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의 인용률과 그 편차

로써 분석되고 있다. 즉, 인용률 편차를 보면 1985~1995년의 평균 이용률 편차는 

20.27%p였고, 2001~2006년의 평균 인용률 편차는 33.48%p였으며, 2010~2014년

의 평균 인용률 편차는 34.5%p로 점점 그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어,73)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권리구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행정심판제도의 불신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74) 따라서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이 바

람직하고 보는 견해는 첫째, 양자의 통합은 지역별 형평성·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통합이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시키며, 셋째, 작고 효율

적인 정부 취지에도 부합하는 한편, 넷째, 자치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사무

는 엄밀하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75) 이 주장에는 지방자

치권 및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기능과 관련된 쟁점이 연계되어 있어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주장은, 기관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정립하는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장(제4항).

73) 정남철·최우용·김대인·임현, 행정심판의 완결성 강화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한국행정법학회, 2017, 75면.
74) 신봉기,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의 기능 통합에 관한 연구”, 355-356면.
75) 신봉기, 위의 논문, 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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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치권보장에 가장 

큰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다.76) 중앙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지만 한편

으로 지방분권화는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이다. 현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화의 의지

를 가져왔고,77) 이것을 개헌안에 획기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자주행정

권·자주입법권, 자치재정권보장 등의 논의 앞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역행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찬성론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침해이

다. 행정심판사무는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형식논

리는 동일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

심판을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일원화하는 것이 작은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에

도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시·도지사의 처분 등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구조에 대해 지방자치 및 자기통제의 관점에서 보완방안

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행정의 자율적 통제로써 

실현되는 행정심판의 고유한 목적을 몰각시킨다. 극단적으로 준사법적기능의 관점

에서는 통합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자기통제기능이 현저

하게 약화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성·독립성·전문성 등과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방재정의 

독립,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용률의 편차가 중점적으로 지적되어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심판기관의 분산 이외

에 위원회 구성원의 차이와 사건유형의 차이, 처리건수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므로 기관통합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78)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0년과 2014년에 가이드라인을 배

포하였고, 매년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 재결례를 공유토록 하였다. 그 결과 2010년 50.2%p에 달했

던 인용률 편차는 2014년 31.2%p까지 감소하였다.79) 향후 법제처에서 적극적으로 

76) 안동규, 앞의 논문, 104면.
77) 양정우, 행안부“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안전선진국 도약”, 연합뉴스, 2017.8.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  

  7/08/28/0200000000AKR20170828073852004.HTML?input=1195m>
78) 김대인, 앞의 논문, 354면.
79) 행정심판30년사,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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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행정심판의원회의 재결례를 취합·정리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용률 편차는 적정한 범위로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80)

다. 대안으로서 행정심판원 설립과 재심제도 도입 검토

행정심판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난립되어 있는 모든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여 독립한 준사법기구로서 “행정심판원”
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1)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최고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부’ 소속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면 행정의 자기통

제기능 행사에 문제가 없으므로, 행정부 소속의 독립기관으로서 최고행정심판위원

회를 설립하는 것이 행정심판 기능의 균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82) 그러

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

문에 이번 행정심판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이 방안 제외하도

록 한다. 

한편, 행정심판의 심급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

다.83) 현행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인용재

결이든 기각재결이든 이것을 다시 다투는 방법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 편차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써 재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필요성은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간이·신속한 권익구

제의 기회 부여, ƒ행정심판의 권익구제기능 강화, „행정심판의 통일성 확보,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지원의 현실적 한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84) 재심제도

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권리구제의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데, 재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경우 시

간적·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간이·신속한 권익구제가 가능하

80) 김대인, 위의 논문, 351면.
81) 오준근, 앞의 논문, 19-21면.
82) 김대인, 위의 논문, 355면.
83) 김광수·박정훈, 앞의 보고서, 77면 이하; 정태용·함인선·김남철, 행정심판 재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권익위원

회·한국공법학회, 2010.
84) 행정심판 재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정태용·함인선·김남철, 위의 보고서, 77-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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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의 재심이 자치권과 자기통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심대상과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85) 오히려 자치사무의 경우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심을 통한 피청구인의 불복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자

치권보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Ⅴ. 결론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잦은 정부조직개편

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부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행정과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통폐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은 활용도에 

비해 목적 실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부

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라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답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개정 논의는 조직개편의 논리를 구성하

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해명하고 검토하는데 노력하였다. 첫

째, 조직개편은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둘째, 행정심판기능을 법제처

로 이관하는 방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가. 셋째, 단순한 조직개편의 개정을 넘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

을 고려할 수 있는가.

행정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때에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시

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인상(印象)을 토대로 조직의 경계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제

도의 목적과 절차, 조직, 운영, 상호보완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

며, 아울러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적합한 조직 형태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개편한다면, 행정심판기능은 고충민원처리기능과 함께 분

리되어 일련의 절차로써 구조를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85) 재심제도 도입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론으로는 정태용·함인선·김남철, 위의 보고서, 82면 이하; 김대인, 위의 논문, 35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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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심판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때,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과 행정의 

자율적 통제 측면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헌법 및 법률상 근거, 그

리고 제도의 연원과 특수성, 행정소송과의 관계로써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한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준사법적 기능 강화를 넘어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 

자기통제기능을 몰각시키는 것으로까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의 자율적 

통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령해석기관으로서 법제처는 행정심판제도의 기능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보완방안으로는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의 관계 및 행정심

판제도의 일원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와 상

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일련의 절차로 재설계

하였을 때 분명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충민원처리기능까지 행정심판

기능과 함께 분리해야 개정안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

심판제도의 일원화, 즉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및 일반과 특별행정심판

의 통합 문제는 행정심판제도의 개편과 결부시켜 언제나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문제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제

외하였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자율적 행정통제의 측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신 재심제도의 도입은 행정심판의 신

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

였다. 따라서 재심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개편은 언제나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이 뒤따른다. 따라서 그 기회에 최

대한의 실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숙고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도 행정심판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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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Focused on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

Dong-Kyu, Ahn

Sogang University

In 2008,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as formed by integrating 

Anti-Corruption, Ombudsman and Administrative Appeals in the framework of "small 

and competent practical government".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e systematicity 

of the integration and operation process is remarkably low.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 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a reorganization for future-oriented system design.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accompanied by the amendment of the "Act 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e revision bill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hould not only stay 

in the reorganization but also present a plan of effective system supplementation so 

that it can have a logic of persuasive reorganiz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explaining and reviewing thre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First, it is about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organiz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s, 

procedures, organization, operation, and complementarity of the system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addition, a suitable form of organizational boundaries for 

future-oriented task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should harmonize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the self-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The self-control function is an 

intrinsic purpose pursued by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issue of transferring the Administrative Appeals authority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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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t is reasonable to integrate Administrative Appeals and Ombudsman so that 

they can achieve a synergy effect. By this, it is possible to acquire the justification and 

the right of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re-appeal system can be a complementary measure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judge.

Reorganization involves complex procedures and enormous costs, so systematic 

preparation is needed to maximize the opportunity. This amendment should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develop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Key words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government 

organization, Anti-Corruption, Ombudsman, Administrative Appeals


